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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관계 법령:※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「 」

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행일 (   ) (  : 2019.03.21)  

제 조 수당13 ( )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, 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1.             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2. ( “ ” )               

회에 참석한 경우 

제 항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1 2②                 

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               

지급할 수 있다. 


